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는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

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. 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◯1  발주기관의 임원(원장), 배우자, 임원(원장)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

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②
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

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◯3 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

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◯4 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

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◯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

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◯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

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◯7  ◯1 부터 ◯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

 또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

◯8
 ◯1 부터 ◯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

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

합산하여 ◯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◯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

이상, ◯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

해당하지 않습니다. 

 
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         월          일

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약상대자(확인인) 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
